
■ 공무원 임용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26.3.27.>

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

(제91조의9 제2항)

□ 기관명 : 0000부

□ 자체점검 개요

가. 점검기간 : 상반기 6.1.(월) ~ 6.5(금), <5일간>

하반기 12.1(월) ~ 12.4(목), <4일간>

나. 점검부서 : 상반기 감사담당관실, (5급 000외 __명)

하반기 운영지원과, (6급 000외 --명)

다. 점검내용 :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,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, 휴직의 충실성 

여부(학점이수상황 등) 등 휴직 전반

※ 첨부 :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

□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(해당시 작성)

구 분
적발

인원

휴직

종류

적발

시점
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

본부

0명
육아

휴직

휴직

종료 후

•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

0개월가량 해외체류 

•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

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

•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정직 1월)

•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

　

0명
유학

휴직

휴직

종료 후

•휴직사유 종료(학기 미등록) 

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

체류 중

•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

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

•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견책)

•성과급 최하위 부여

소속

기관명

0명
육아

휴직
휴직 중

•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

위반(개인사업종사)

•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

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

수당 환수

•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견책)

0명

가족

돌봄

휴직

휴직

종료 후

•모친 가족돌봄휴직 중 0개월

가량 해외 체류

•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

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

환수

•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

고 조치

*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(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

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)에 대해 작성

□ 기타 건의사항 등

*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


